
 세무대리인 신고대리 홈택스 수임납세자 등록 절차

‣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조회하기
위해서는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및 세무대리 의뢰인의
동의 절차 필요

 1. 수임납세자 등록 (세무대리인)

○ 홈택스 포털에 세무대리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포털에 로그인

○ 홈택스 초기 화면 상단 메뉴 중 “세무대리/납세관리” 탭 선택 후 “신고대리
납세자등록” 클릭하여화면이동

○ “신고대리 납세자등록”화면에서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“비사업자”
로 선택 후 인적사항 상세 입력



○ 신고대리 세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하고 수임일자 및 해임일자 입력한 후
“등록하기” 클릭

 2. 세무대리 의뢰인 동의 (납세자)

○ 홈택스 로그인하여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“조회·발급” 탭 선택 후

“세무대리정보” → “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” 클릭

*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등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

○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

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

▸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시 준비할 사항

 -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 -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

○ ”나의 신고대리인 수임동의“ 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

여부 콤보박스 체크하면 수록 됨



 3. 세무대리인 동의 절차 관리

○ 세무대리 의뢰인의 동의가 있은 후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
수임 납세자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

- 세무대리인은 “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상황 조회” → “등록상황 상세조회”
화면에서 동의여부의 상태 확인

⇩

 4. 세무대리인 제공 세무정보 목록

구분 세무정보

부동산 등

- 양도부동산 등기자료 활용
- 현금영수증 자료
- 취·등록세 자료
- 국토부 실거래가

파생상품 - 파생상품 거래내역

공 통

- 예정신고 안내물건 조회
-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자료 조회
- 감면신고 내역 조회
- 수정신고 시 당초신고서 조회


